
재해개요

1

발생원인

예방대책

►추락원인

- (지게차승차석외탑승)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포크의 팔레트 위에 탑승함

- (지게차주용도외사용) 지게차를화물의 적재ᆞ하역 용도가 아닌 추락위험이있는 고소작업 용도로 사용

- (추락 방지조치미실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으나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음

승차석외탑승및주용도외사용금지

작업발판등추락방지조치실시2

- 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가 안된 상태에서지게차 포크 등 승차석 외 탐승 금지

- 화물의 적재ᆞ하역 작업 외의 포크 위에서 고소작업 등 작업 실시 금지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비계조립 등 작업발판을 설치

- 작업발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적정 높이 및 강도의 안전대 부착

설비에 연결 후 작업

※본 OPS는동종재해예방을목적으로안전보건공단에서제작하여제공하는것으로일부내용이재해발생상황과다를수도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게차 포크에서 작업 중 추락

‘2024. 11. 00.(금) 00:00경 경기도소재

OOOOO㈜옥외폐기물저장소에서외국인

근로자 2명이지게차포크위팔레트에적

재된폐기물을암롤박스에투하하는작업

을하던중팔레트가포크에서밀리며몸

균형을잃고약 2.6m 아래의바닥으로추

락하여부상함

작업특성에맞는기능의지게차사용3

- 취급 대상 물체의 재질, 형태, 크기 및 작업 내용에 따라 클램프 등 적합한 기능이나 용도의

지게차를 사용


